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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일3단지 하자소송 판결 검토보고

강일리버파크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라믹몰딩 하자 
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”로 우리공사가 승소함에 따라 다음
과 같이 검토 보고 함

■ 관련근거
  ● 강남권역통합관리센터-6133호(2014.06.12. : 강일리버파크3단지 손해배상(기)등 청구의 소 응소(안)
  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(2016.03.24. : 2014가합534317 손해배상(기) 판결문)

■ 단지현황
  ● 단  지  명 : 강일리버파크 3단지
  ● 소  재  지 :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0
  ● 규      모 : 혼합단지 13개동 986세대 (임대 615 / 분양 371)
  ● 사용승인일 : 2009.03.11
  ● 시  공  사 : 삼환기업 주식회사,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

■ 사건개요
  ● 사건번호 : 2014가합534317 손해배상
  ● 원고 및 대리인
     - 원  고 : 강일리버파크3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심우경
     - 대리인 : 법무법인 태인 
  ● 피고 및 대리인
     - 피  고 : 에스에이치공사(피고1), 건설공제조합(피고2), 서울보증보험(피고3) 
     - 대리인 : 법무법인(유한) 에이스 (담당변호사 : 이종석,이동훈)
  ● 청구취지 

피고는 원고에게 141,412,180원 및 그 중 101,000,000원에 대해서는 
2014.6.3.부터, 15,514,723원에 대해서는 2015.7.9.부터, 24,897,457원에 대
해서는 2016.2.26.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가 이 판결 
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

■ 판결내용
  ● 선  고  일 : 2016.03.24.
  ● 항소마감일 :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
  ● 판 결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.

■ 검토의견
  ● 피고인 우리공사가 승소함에 따라 별도 조치없이 본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
  ● 추후 원고인 강일3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가 항소할 경우 응소하고자 함

붙임  1. 강일3단지세라믹몰딩 하자소송 판결문

      2. 강일리버파크3단지 손해배상(기) 등 청구의 소 응소(안).  끝.


